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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

 

논 

 

평]

 

기간제법 

 

시행 

 

이후 

 

정규직 

 

전환기대권을 

 

확인한 

 

대법원 

 

판결을 

 

환영한다. 

 

대법원은 2016. 11. 10. <

 

재단법인 

 

함께 

 

일하는 

 

재단> 

 

사건에서, “

 

기간의 

 

정함이 

 

없

 

는 

 

근로자로 

 

전환될 

 

수 

 

있으리라는 

 

정당한 

 

기대권이 

 

인정되는 

 

경우에는 

 

사용자가 

 

이

 

를 

 

위반하여 

 

합리적 

 

이유 

 

없이 

 

기간의 

 

정함이 

 

없는 

 

근로자로의 

 

전환을 

 

거절하며 

 

근로

 

계약의 

 

종료를 

 

통보하더라도 

 

부당해고와 

 

마찬가지로 

 

효력이 

 

없고, 

 

그 

 

이후의 

 

근로관

 

계는 

 

기간의 

 

정함이 

 

없는 

 

근로자로 

 

전환된 

 

것과 

 

동일하다”

 

고 

 

판시하여 

 

원심 

 

판결을 

 

확정하였다(2014

 

두45765). 

 

이 

 

판결은, 

 

그동안 

 

대법원이 

 

인정해 

 

온 

 

기간제 

 

근로자의 ‘

 

갱신기대권’

 

을 

 

확대하여 ‘

 

전

 

환기대권’

 

을 

 

명시적으로 

 

인정하였을 

 

뿐 

 

아니라, 2007. 7. 1. 「

 

기간제 

 

및 

 

단시간근로

 

자 

 

보호 

 

등에 

 

관한 

 

법률(

 

이하 ‘

 

기간제법’

 

으로 

 

약칭)」

 

이 

 

시행된 

 

이후에 

 

채용(

 

이 

 

사건 

 

근로자들은 2010. 10. 26. 

 

계약 

 

체결)

 

되어 2

 

년 

 

이하를 

 

근무한 

 

근로자에게도 

 

이러한 

 

갱신·

 

전환기대권이 

 

인정될 

 

수 

 

있다는 

 

점을 

 

최초로 

 

확인하였다는 

 

점에서 

 

의미가 

 

크다

 

고 

 

할 

 

수 

 

있다. 

 

그동안 

 

일부 

 

하급심과 

 

일부 

 

학설은, 

 

기간제법 

 

제정 

 

이후에는 

 

갱신기대

 

권 

 

법리가 

 

작동할 

 

만한 

 

법률의 

 

흠결이 

 

더 

 

이상 

 

존재하지 

 

않고 

 

기간제법 

 

제4

 

조의 

 

입법 

 

목적인 

 

기간제 

 

근로자의 

 

고용 

 

보호와 

 

노동시장의 

 

유연성 

 

제고의 

 

조화로운 

 

추구가 

 

필

 

요하다는 

 

점 

 

등을 

 

들어 

 

법 

 

시행 

 

이후에는 

 

갱신기대권이 

 

인정될 

 

수 

 

없다고 

 

해왔으나, 

 

대법원은 

 

기간제법의 

 

규정들에 

 

의하여 

 

기간제근로자의 

 

갱신에 

 

대한 

 

정당한 

 

기대권 

 

형

 

성이 

 

제한되는 

 

것도 

 

아니라는 

 

입장을 

 

분명히 

 

한 

 

것이다. 

 

기간제법 

 

제정 

 

당시 

 

우리 

 

입법자는 2

 

년의 

 

사용기간 

 

규정으로 

 

인해 

 

기간제 

 

근로자의 

 

고용 

 

불안이 

 

가중될 

 

것을 

 

염려하고 

 

그 

 

보완책을 

 

고민했지, 

 

반대의 

 

경우를 

 

고민하지는 

 

않았다. 

 

따라서 

 

우리 

 

입법자가 

 

기간제법 

 

제4

 

조를 

 

갱신기대권 

 

법리를 

 

배제하는 

 

근거로 

 

사용하려 

 

의도했다거나 

 

기존의 

 

기간제 

 

근로자의 

 

고용을 

 

보호하는 

 

수단을 

 

배제하기 

 

위

 

해 

 

제정했다고 

 

보기는 

 

어렵다. 

 

이번 

 

판결은 

 

이러한 

 

점을 

 

명시적으로 

 

확인한 

 

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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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규직 

 

사용의 

 

무분별한 

 

확산으로 

 

사회적 

 

양극화가 

 

심화되는 

 

상황에서, 

 

법원이 

 

정

 

의관념에 

 

부합하는 

 

법률해석을 

 

통해 

 

조금이라도 

 

이를 

 

제한하려고 

 

했다는 

 

것은 

 

매우 

 

다행스러운 

 

일이다. 

 

이러한 

 

법리가 

 

향후 

 

기간제 

 

근로자들의 

 

정규직 

 

전환을 

 

촉진하고 

 

비정규직 

 

양산을 

 

조금이라도 

 

막을 

 

수 

 

있기를 

 

기대한다. 

2016

 

년 11

 

월 10

 

일

 

민주사회를 

 

위한 

 

변호사모임 

 

노동위원회

 

위원장 

 

김 

 

진


